
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2. 9. 30.>

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(제41조의7 관련)

항 목 허 가 기 준

허가기준 대수

○ 50대 이상(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

함하되, 8개 이상의 시ᆞ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

한다)

사무실 및 영업소 ○ 영업에 필요한 면적

최저보유차고면적
○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

면적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화물자동차의 종류
○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

경우만 해당한다)

그 밖의 운송시설 ○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

비 고

  1. 화물정보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

정 여부, 공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운임 지급 등의 결제시스

템이 구축되어야 한다.

  2.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 소유 여부,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산정, 차고면

적 및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2호부터 

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관할관청”을 “국토교통부장

관”으로, “운송사업자”를 “운송가맹사업자”로 본다.

  3.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

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

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다.


